
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 <신설 2019. 11. 26.>

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(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)

1.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

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
2.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

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.

가. 공모 대상 토지 현황

나.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

다.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

라.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

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

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.

4.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

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, 선정

방법,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.


